
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법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특례법상 보상청구권이 없다

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등을 

거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사법상의 매매계액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의 매매대금만 

청구 할 수 있을 뿐이고 별도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에 따라 청구 할 수 없

다.<BR>(대법원 1978.02.14. 선고 77다2083 판결)<BR>


